
화학물질, 유해성 역학조사 강화
환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…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 조사 의무화

환경부가 특정집단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의심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
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

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월4일 발표했다.

개정안에 따라 특정집단·지역에서 수은,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정밀조사를 의

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, 환경보건 역학조사 대상은 기존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및 인구집단으로 확대되고

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집단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.

개정안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시료채취 및 시험·검사를 전담하는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을 지정·

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으며,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

거와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규정 등도 마련했다.

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“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 분야의 기본법”이라며 “국민의 환경보건 서비스

요구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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